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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무사 상법▥ 
<기본강의 보충자료>

2020.8.1

-하영태 박사-

■제1부: 법무사 기본강의 설명서

Ⅰ. 법무사 상법의 특성 및 수험전략

▣상법의 특성과 비중
▶상법(935조+240조=1175조)은 민법(1118조)의 특별법으로 시험분량이 타 과목에 비해 

많다.

▶상법은 그 내용의 논리성이 민법의 내용보다 약하며 실무적인 내용이 많다.

▶용어가 생소하여 어렵게 느껴진다(어려운 것이 아니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사 1차시험 제1과목은 헌법(40점: 20문)+상법(60점: 30문)으로 배점이 부여된다.

▶상법의 고득점이 있어야 합격 할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이다.

▣상법의 출제빈도

주제 22(16) 23회(17) 24회(18) 25회(19) 26회(20)
상법총칙 6 3 5 2 1
상행위 3 3 5 6 5
회사법 12 15 10 14 14
보험법 3 4 5 4 5
해상법 3 1 2 2 2

어음‧수표법 3 4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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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난이도 및 최근 출제경향=>첨부자료(출제총평과 기출문제)참고

▶2020년(26회) 상법문제는 2019년(25회)에 비하여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제25회 문제의 경우 생소한 판례지문이 등장하여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였지만 

제26회 문제의 경우 익숙한 판례지문과 관련조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조문과 기출지문을 잘 분석하고 학습하였다면 

고득점이 가능하고 속칭 상법은 효자과목이 되리라 생각된다. 

▶특이한 점이라면 최근 3년간의 대법원 판례는 어김없이 출제되고 지문을 구성하

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필자가 준비한 최종정리 판례특강에서 언급했던 최근 판례지문이 다수 출제

되었고 특강을 수강한 학생은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법문제의 출제분위기는 상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의 지

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법무사 합격 후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전략
▶시험범위 설정

▷조문+판례만 수험대상이다.(이론은 출제불가: 정답시비 발생).

▷기출문제를 통한 수험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처음에는 강사의 도움필요).

▷상법의 수험범위를 과감히 줄이고 출제가능 문제로 정조준 하여야 한다.  

▶수험목표

▷90점을 목표로 하라(100점 목표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10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지엽적인 내용 과감히 버리고 중요한 내용위주로 공부한다.

▶학습방법내지 순서

▷기본서 이해=>조문판례 기출확인=>요약정리=>최종암기

▷문제연습은 조문판례 기출지문을 숙지 한 후 확인학습용으로 활용한다.

▷상법정복을 위해서는 전문가(강사)의 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상법내용이 익숙할 때까지 반복(암기)하라(생소한 것도 자주 보면 정이 든다).

▶복습방법

▷초보자도 경험자도 동영상으로 복습(반복효과)해야 학습효율성(시간+이해력)이 높다.

▷초보자는 현재수강 과목에만 올인 하여야 과목의 숲을 볼 수 있다.

▷2년 이상 경험자는 복수의 과목을 중복학습 할 수 있다(단 적절한 시간안배 필요).

Ⅱ. 강의 주교재 및 부교재 소개

▣ 주교재
▶(법무사)상법강의: 2020년 7월 25일 출간(무지개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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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내용 소개

▷법무사시험에 초점을 둔 맞춤형 교재

▷법무사시험에 필요한 상법판례 및 조문 완벽정리

▷중요지문과 핵심키워드를 밑줄 등으로 부각=>밑줄작업 불필요!!

▷본문(상법조문/이론/판례 핵심정리)과 각주(기본내용의 보완해설/판례보충)분리

▷2020년 7월까지 출제가능한 대법원 판례보충  

▷법무사 수험용 상법의 완벽한 단권화(필요충분함)

▷수험에 불필요한 부분 과감히 삭제하여 분량축소 및 법조문의 난해한 표현 순화

▣ 부교재

▶(법무사)상법조문판례: 2020년 7월 30일 개정판 출간(무지개BOOKS)

▶조문판례 특징 소개(구 상법교안 명칭변경 개정)

▷구성: 내용 조문정리(Ⅰ)+조문판례 기출지문해설(Ⅱ)+상법강의 SUBNOTE(Ⅲ)

▷중요 법조문의 내용에는 밑줄과 강조표시

▷출제 가능한 조문전체를 읽기 쉽게 구어체전환=>★표시로 출제빈도 표시 

▷조문‧판례 기출지문(1회~26회) 조문연계 해설=>출제의 범위 파악

▷상법강의 주요내용을 주제별로 핵심정리=>노트필기 대체, 최종암기와 정리용

▷용도: 출제포인트 파악=>집중강의 기본교재=>마지막 정리용 교재

▷활용 팁: 기본서 강의 연계(핵심내용암기=>조문복습=>기출지문확인)

Ⅲ. 강의진행 방식소개 및 수강요령

▣ 1강좌 강의 패턴

★노트필기 없이 깔끔한 PPT자료로 설명!!

▶지난시간 강의내용 복습정리

▶이번시간 강의주제와 목차제시

▶상법상 제도의 배경‧조문‧이론의 설명과 판례쟁점의 분석정리

▶기본서로 중요주제의 내용해설

▶조문판례로 강의주제와 관련된 중요조문 및 기출지문해설

▶강의 마무리 정리

▣ 수강요령

▶노트필기는 상법강의NOTE으로 대체할 것=>내용 설명(이해)에 집중할 것

☞노트필기는 가급적 상법강의NOTE에 간략하게 가필추천

▶상법기본 강의에서는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핵심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

☞상법 기본서를 긴 호흡으로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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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확인=>상법조문판례에 있는 내용으로 복습필수!!

▶복습은 동영상으로 학습권장(시간절약과 학습효과 증대)

Ⅳ. 강의 소개

▣ 강의종류 및 연간일정

▶기본강의(상법강의)

▷상법의 기본내용을 기본서를 통하여 조문+이론+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세

하게 설명한다(이해위주).

▷횟수: 총21회

▷일정: 8/1~9/17 (매주 목‧금‧토)

▶집중강의(상법조문판례)

▷상법의 내용을 출제 가능한 주제로 단기간 내에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짧은 기간에 상법

전체를 반복할 수 있다(수험범위설정=>암기시작).

▷횟수: 총11회, 

▷일정: 12월 예정 

▶객관식문제풀이(상법연습)

▷학습한 기본내용을 문제집을 통해 확인하고 빠진 부분을 점검한다.

▷횟수: 총11회, 

▷일정: 3월 예정

▶최종정리(최신판례지문)

▷출제 가능한 내용 압축정리, 최신판례정리=>판례지문 제공

▷횟수: 총1~2회, 

▷일정: 5~6월 예정

▣ 강의일정‧수업내용(법조문의 목차 순으로 강의)

횟수 대주제(총회) 소주제
1회

상법총칙(2)
상인/상업사용인/상호

2회 상업장부/상업등기/영업양도
3회

상행위(3)
매매/상호계산/익명(합자)조합

4회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회 운송(주선)업/공중접객업/창고업/금융리스업/가맹업
6회

회사법(9)

회사의 의의/합병/분할/해산/청산
7회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8회 주식회사의 설립/주식  
9회 주주총회/이사(회)/집행임원
10회 감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검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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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강의목적)

▶기본강의: 상법의 수험범위를 정하여 조문+판례+이론을 유기적으로 설명하여 제

도의 이해를 돕고 상법의 기초를 다지는데 목적을 둔다.

▶집중강의: 상법 전범위를 출제가능한 주제로 압축하여 속도감있는 강의를 하고 

조문과 판례의 기출을 확인하여 실전감각을 갖도록 한다.

▶문제연습: 출제가능한 실전문제의 해설을 통해 고득점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한

다. 

▶본 강의일정만 충실히 실천한다면 최소 8회독=>상법과목의 고득점 획득 가능!!!

▶법무사시험은 꾸준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합격한다.

▶공부를 즐기는 수험생은 똑똑하고 성실한 수험생을 앞설 수 있다.

■제2부: 제26회(2020년) 법무사 상법기출 총평

-제공: 하영태 박사-

Ⅰ. 인사말

안녕하세요. 상법전임 하영태 입니다.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수

험생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0년 법무사 1차 상법 기출문제에 대한 총평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강사의 주관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으므

로 참고할 때 고려하기 바랍니다.  

Ⅱ. 상법 기출 총평

1. 난이도 및 출제경향✨

11회 신주의 발행/정관의 변경
12회 자본금의 감소/회사의 회계
13회 사채의 발행
14회 유한회사
15회

보험법(3)
통칙(보험의 원칙, 보험의 계약 및 효력)

16회 손해보험(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증)
17회 인보험(생명, 상해, 질병)
18회 해상법(1) 해상기업/운송과 용선/해상위험
19회

어음법(2)
어음행위/위조‧변조/어음의 발행/어음의 배서/특수배서

20회 지급제시/항변/상환청구권/이득상환청구권
21회 수표법(1) 수표의 발행/양도/횡선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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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6회) 상법문제는 2019년(25회)에 비하여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제25회 문

제의 경우 생소한 판례지문이 등장하여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하였지만 제26회 문제

의 경우 익숙한 판례지문과 관련조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되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조문과 기출지문을 잘 

분석하고 학습하였다면 고득점이 가능하고 속칭 상법은 효자과목이 되리라 생각된

다. 특이한 점이라면 최근 3년간의 대법원 판례는 어김없이 출제되고 지문을 구성

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필자가 준비한 최종정리 판례특강에서 언급했던 최근 

판례지문이 다수 출제되었고 특강을 수강한 학생은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이다).

지금까지의 상법문제의 출제분위기는 상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의 지문

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법무사 합격 후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출제유형 및 범위

2020년(26회)의 문제출제 유형은 그전 시험과 유사하게 조문문제(3), 판례문제(6), 

조문판례혼합문제(21)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지난 시험들과 달리 대

부분의 문제가 조문판례혼합형으로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러 주제를 혼합

한 종합문제는 상행위에서 2문제, 회사법에서 1문제가 출제되어 지난해에 비해 2문

제가 증가하였다. 종합문제의 형태는 앞으로도 유사하게 출제되리가 예상된다.   

출제의 범위는 상법 전반에 대하여 골고루 출제되고 있지만 제26회에서는 제25회에 

비하여 상법총칙 문제의 수가 감소하였고 보험법문제의 수가 증가하였다. 

▶상법총칙에서는 예년에 비해 3~4문제 감소한 영업양도에서 독립문제로 1문제 출

제되었고, 추가지문으로 상행위 종합문제에서 부분적포괄대리권 가진 상업사용인이 

1개의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상행위에서는 상행위 종합문제(일방적 상행위/다수당사자 연대책임/소멸시효/유질

계약), 상행위 종합문제(부분적포괄대리권 가진 상업사용인/소멸시효), 상사매매 특

칙(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상사시효, 대리상에서 5개의 독립된 문

제로 출제되었다.

▶회사법에서는 예년과 같이 회사관련 종합문제(1인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주총

회/이사의 의무), 주권(발행/취득/양도/선의취득/명의개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주주명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등, 주주총회(소집‧통지‧하자‧의결권 대리 등), 주주

의 의결권,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의 결의 하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 이사의 선임‧해임‧보수, 이사의 책임, 주식

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14개의 독립된 문제로 출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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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에서는 예년에 비해 2문제가 증가한 보험법 통칙,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보험자대위, 손해보험, 상해보험에서 5개의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었다.

▶해상법에서는 예년과 같이 해상운송 등, 정기용선에서 2문제 출제되었다.

▶어음수표법에서도 예년과 같이 백지어음, 어음의 배서, 어음의 위조‧변조에서 3문

제 출제되었다.

Ⅲ. 수험전략

상법문제는 앞서 본바와 같이 이론적인 문제(학설논쟁)는 출제되지 않으며, 주요조

문과 판례지문으로 구성되므로 수험전략은 명확하다. 상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

된 판례지문을 이해하고 익히면 고득점 할 수 있다. 다만 주요조문과 판례를 단순 

암기하여서는 고득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서를 통한 상법상의 주요제도를 이

해하고 기출지문으로 공부범위를 확정한 후 반복학습과 암기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원 등(강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판례지문을 수집하여 추가학습 한다면 난

이도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별표: 상법기출 분석표(2020년 제26회)

*자료제공: 하영태 박사
★총문제(30) 분석: 판례(6문제), 조문(3문제), 혼합(21문제)

출제파트

(문제수)
출제내용 조문/판례

상총(1) 영업양도 조문판례혼합

상행위

(5)

상행위 종합문제(일방적 상행위/다수당사자 연대책임

/소멸시효/유질계약)
조문판례혼합

상행위 종합문제(부분적포괄대리권 가진 상업사용인/

소멸시효)
판례

상사매매 특칙(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조문판례혼합

상사시효 판례

대리상 조문

회사(14)

회사관련 종합문제(1인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주

총회/이사의 의무)
조문판례혼합

주권(발행/취득/양도/선의취득/명의개서) 조문판례혼합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판례

주주명부 조문판례혼합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등 조문판례혼합

주주총회(소집‧통지‧하자‧의결권 대리 등) 조문판례혼합

주주의 의결권,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 조문판례혼합

주주의 의결권 행사 조문판례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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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주제별 분석

주주총회의 결의 하자 조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 조문판례혼합
이사의 선임‧해임‧보수 조문판례혼합
이사의 책임 조문판례혼합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조문판례혼합
주식회사의 이사회 조문

보험(5)

보험법 통칙 조문판례혼합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 조문판례혼합
보험자대위 판례
손해보험 조문판례혼합

상해보험 조문판례혼합

해상(2)
해상운송 등 조문판례혼합

정기용선 조문판례혼합

어음수표

(3)

백지어음(판례) 판례
어음의 배서 조문판례혼합

어음의 위조‧변조 판례

합계 30문제

주제 2017 2018 2019

상총
상인/상호/명의대여자

의 책임(3문제)

상인과 상행위/상업사용

인/표현지배인/상업등기/

영업양도(5문제)

상호와 명의대여자의 책임/

영업양도(2문제)

상행

위

상행위/상사법정이율/

상사시효/중개인(4문

제)

유질계약/위탁매매/운송

주선인/운송업(화물상환

증 등)/금융리스(5문제)

일반상사유치권과 특별상사

유치권/상사소멸시효/상행위 

종합문제(상사매매특칙‧익명

조합‧합자조합‧중개인 등)/위

탁매매/공중접객업자/금융리

스업(6문제)

회사

법

상법상회사/주식회사 

일반/주식회사의 설립/

주주의결권/집중투표/

주주대표소송/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감사/준

법지원인/주식양도/자

기주식취득/신주발행/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

회사의 종류/가장납입/주

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중 현물출자/명의개서와 

주주/주권의 발행과 양

도/주주총회/주식회사의 

이사/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신주발행/주식매수

청구권(10문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1인

회사의 법률관계/회사의 설

립과 청산/주식회사의 합병

과 분할/주식(주주지위‧주주

명부‧명의개서)/주식의 담보

설정/주식매수선택권(행사요

건‧방법)/종류주식/주주총회

결의 하자소송/이사 및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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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제26회(2020년) 법무사 상법기출문제 및 해설

*해설: 하영태 박사

【문21】상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
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
야 한다.
② 일부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
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
의 책임을 말함)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보험목적
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
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식의 전부취득/주주

의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권(15문제)

회/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 ‧
대표권남용)/감사 및 감사위

원회/회계원칙(공정성원칙 ‧
배당비율)/회계장부열람권

(14문제)

보험

법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보험계약의 해지/

손해보험/타인의 생명

보험 계약(4문제)

보험통칙/보험약관의 명

시‧교부‧설명의무/보험계

약의 해지‧취소‧무효/책

임보험(사용자 또는 보

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인보험(5문제)

보험계약(해제‧해지)/중복보

험과 일부보험/책임보험/인

보험(4문제)

해상‧
항공

공동해손(1문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선박우선특권(2문제)

선박우선특권/해상운송(2문

제)

어음‧
수표

어음항변/백지어음/어

음행위의 대리/수표일

반(4문제)

어음의 발행과 방식/어

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어음상의 권리행사(3문

제)

어음행위‧어음상권리행사 방

법/이득상환청구권(2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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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제도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결과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을 잃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지급된 보험금액만큼 
감소되므로,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
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제3자의 손해배
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④
<해설>①②③대판 2019.11.14. 2019다216589. ④대판 2015.1.22. 2014다46211.전합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
금을 공제한 금액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과 비교하여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정
한다). ⑤대판 1989.04.25. 87다카1669.

【문22】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가 다른 이사로부터 이사회 소집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그 다른 이사는 이사회를 소
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 정관으
로 그 비율을 높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소집통지의 발송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⑤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정관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②
<해설>①상법 제390조 제1항(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
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법 제390조 제2항. ③상법 제391
조 제1항(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④상법 제390조 제4항(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⑤대판 2011.06.24. 
2009다35033(이사회의 소집통지는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통지하여도 무방하고, 통지
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할 필요도 없다).



- 11 -

【문23】대리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대리상은 본인의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ㄴ. 대리상은 본인 거래의 중개를 영업으로 할 수는 없다. 
ㄷ.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으나, 이때 그 물건은 본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ㄹ.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
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 대리상은 본인에 대해 통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영업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 

① ㄱ, ㅁ             ② ㄴ, ㄷ, ㅁ             ③ ㄱ, ㄷ  
④ ㄴ, ㄹ, ㅁ          ⑤ ㄱ, ㄹ, ㅁ

<정답>⑤
<해설>ㄱ: 상법 제87조(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
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ㄴ: 상법 제87조(본인 거래
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ㄷ: 상법 제91조(상사특별유치권으로 물건이 본인의 소
유일 필요가 없다). ㄹ: 상법 제92조의2 제1항(대리상의 보상청구권). ㅁ: 상법 제88
조(통지의무), 상법 제89조(경업금지), 상법 제92조의3(영업비밀준수의무).

【문24】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
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사유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
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
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
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③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
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이 경우 실권된 신주를 제3
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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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신주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
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의 발행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
추적용되나, 전환사채는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권리가 부여되었을 뿐이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정답>⑤
<해설>①대판 2009.01.30. 2008다50776. ②대판 2012.11.15. 2010다49380. ③대판 
2012.11.15. 2010다49380. ④대판 2010.04.29. 2008다65860. ⑤대판 2004.08.16. 
2003다9636(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

【문25】어음의 위ㆍ변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조된 수표를 할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액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가 진정한 것이었다면 그 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그 수표의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이지,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
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
한다.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있는 경우 배서인은 어음행위를 할 당시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변조된 문언에 의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③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
로 피배서인은 배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
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다만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
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
④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
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피위조자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피위조자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①
<해설>①대판 1994.11.08. 93다21514.전합(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손해의 범위이다). ②대판 1987.3.24. 86다카37. 
③대판 1974.9.24. 74다902. ④대판 2000.03.23. 99다50385. ⑤대판 1998.2.10. 97
다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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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6】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주식분할, 정관변경, 재무제표승인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가 필요하다.
②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 
③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그와 같은 자
기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므로, 주주총회가 최고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
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⑤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
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감사 선임에 있어
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위와 같이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상법 제368조 제1
항의 총회 결의요건 중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는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①
<해설>① 상법 제329조의2 제1항(주식의 분할은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은 
특별결의), 상법 제449조 제1항(재무제표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②대판 
2004.07.08. 2004다13717. ③상법 제369조 제2항‧상법 제371조 제1항. ④대판 
2007.5.10. 2005다4284. ⑤대판 2016.8.17. 2016다222996(만약 3% 초과 주식이 상
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
가 발행주식총수의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 주식의 수가 발행
주식총수의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4분
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

【문27】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
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14233&q=%EC%9D%98%EA%B2%B0%EA%B6%8C%20%EC%97%86%EB%8A%94%20%EC%A3%BC%EC%8B%9D%EC%9D%84%20%EC%A0%9C%EC%99%B8%ED%95%9C%20%EB%B0%9C%ED%96%89%EC%A3%BC%EC%8B%9D%EC%B4%9D%EC%88%98%EC%9D%98%203%25&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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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
②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
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
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
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의 소유자가 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
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
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
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최초 양도통지일에 소급하
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⑤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회사에 양도통지를 하거나 회사로
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줄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④
<해설>①대판 1995.5.23. 94다36421. ②대판 1995.5.23. 94다36421. ③대판 
2018.10.12. 2017다221501. ④대판 2010.4.29.2009다88631(대항력 취득의 효력이 
양도통지일로 소급하지 않는다). ⑤대판 2006.9.14. 2005다45537.

【문28】상사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②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구권에 대하여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③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채권(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사시효 5년보다 단
기인 3년이다.
④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⑤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
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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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②
<해설>①대판 1999.7.9. 99다12376. ②대판 2004.3.26. 2003다34045(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대판 1996.1.23. 95다39854
(민법 제163조 제6호). ④대판 2006.4.27. 2006다1381. ⑤대판 2005.5.27. 2005다
7863.

【문29】상법상 해상운송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
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②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
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
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복합운송 과정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손
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이 불분명하거나 그 성질상 특정한 지역
으로 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복합운송인은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④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
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⑤ 운송물이 물리적으로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
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소기간이 도과
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③
<해설>①대판 2019.6.13. 2019다205947. ②대판 2019.6.13. 2019다205947. ③대판 
2019.7.10. 2019다213009‧상법 제816조 제2항(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④대판 
2019.6.13. 2019다205947. ⑤대판 2019.7.10. 2019다2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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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0】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③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④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⑤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④
<해설>①대판 1976.4.13. 74다1755. ②대판 2002.12.24. 2000다69927. ③대판 
2007.5.10. 2005다4284. ④상법 제269조‧상법 제197조(준용), 상법 제276조(유한책임
사원의 지분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대판 2015.5.29. 
2014다51541(상법 제195조에 비추어 볼 때,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
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와 
같이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 규
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
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31】백지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의 경우 어음의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는 만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백지의 보충도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법정기재사항인 약속어음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③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
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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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④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
될 수 있다.
⑤ 지급기일을 공란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은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백지어음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백지
어음을 교부하여 보관시킨 때에는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보충시킬 의사로 교부, 보관시킨 것이라고 추정된다.

<정답>③
<해설>①대판 2002.2.22. 2001다71507. ②대판 1993.11.23. 93다27765. ③대판 
2010.5.20. 2009다48312 전합(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
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충권이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독
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④대판 
1994.11.18.94다23098. ⑤1976.3.9. 75다984.

【문32】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
항하지 못한다.
②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이다. 
③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
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
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④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
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
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
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정답>②
<해설>①상법 제337조 제1항. ②대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③대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 ④대판 2017.12.5. 2016다265351. 
⑤대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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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3】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은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내용에 따라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
②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대세효, 소급효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③ 모든 결의하자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회사로 한정된다.
④ 모든 결의하자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⑤ 모든 결의하자의 소 중 이른바 법원의 재량기각이 인정되는 것은 결의취소의 소 
뿐이다.

<정답>④
<해설>①②③상법 제376조‧상법 제380조‧상법 제381조. ④결의취소의 소(형성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확인의 소), 부당결의의 취소․변
경의 소(형성의 소). ⑤상법 제379조.

【문34】어음의 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서인
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③ 어음에 있어서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
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
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④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⑤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서가 있는 경우 어음 소지
자가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
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정답>⑤
<해설>①어음법 제15조 제2항. ②어음법 제14조 제1항‧어음법 제12조 제1항. ③대판 
1995.9.15. 95다7024. ④어음법 제16조 제1항. ⑤대판 1997.11.14. 97다38145(기한
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인정되고, 지명채권양도의 방식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문35】손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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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
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
②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
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민법상 손익공제에 관한 법
리에 따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항변사항으
로서 위 제3자는 자신의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같은 목적의 손해보험에 기초하여 보험
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
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
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②
<해설>①대판 1997.11.11. 97다37609. ②대판 2015.1.22. 2014다46211.전합(손해보
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
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
이 아니다). ③상법 제650조 제1항. ④대판 1993.6.29. 93다1770. ⑤상법 제650조 제
3항.

【문36】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 전부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고려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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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련된 임의규정일 뿐이므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더는 상법 제644조에 저촉되어 무효가 되지 아니한
다고 보아야 한다.
②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
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
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
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도 받은 때)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
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⑤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
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정답>①
<해설>①대판 2002.6.28. 2001다59064(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②대판 
2018.4.12. 2017다229536. ③대판 1999.3.9. 98다43342. ④상법 제638조의2 제3항. 
⑤대판 2004.6.11. 2003다18494.

【문37】상법상 정기용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
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
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②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
다.
③ 선장ㆍ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
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장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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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⑤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용선료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정답>③
<해설>①상법 제842조. ②상법 제843조 제1항. ③상법 제843조 제2항(선박소유자가 
책임진다). ④상법 제845조 제1항. ⑤상법 제845조 제2항.

【문38】상법상 이사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
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업무집행지시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⑤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므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지시자 역시 자연인에 한정된다.

<정답>⑤
<해설>①대판 2007.7.26. 2006다33609. ②대판 2007.7.26. 2006다33609. ③대판 
2003.10.24. 2003다29661. ④상법 제401조의2 제2항. ⑤대판 2006.8.25. 2004다
26119(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업무집행지시자에 포함된다).

【문39】상법상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는 회사가 원고 또는 피고임을 가리지 않고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②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관계가 이사의 재직중에 일어난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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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회사가 그 사람을 이사의 자격으로 제소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가 이미 이사의 
자리를 떠난 경우에 회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당해 소송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
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④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
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
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
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
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정답>⑤
<해설>①상법 제394조 제1항 전단. ②대판 2002.3.15. 2000다9086. ③대판 
2019.8.14. 2019다204463. ④대판 2018.4.26. 2017다288757(상법 제374조 제1항 제
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
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다). 
⑤대판 2009.3.26. 2006다47677(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이 때 거래 상대방
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문40】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42조 제1항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바, 이때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하
는 채무를 의미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
아야 한다.
②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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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
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④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
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
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였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인정된다면 영업의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
⑤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등기가 필요하지 않
을뿐더러, 그 계약서의 작성이나 기재사항도 법정화되어 있지 않다.

<정답>①
<해설>①대판 1989.3.28. 88다카12100(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부당이득으
로 인한 상환채무 등도 포함된다). ②대판 1989.3.28. 88다카12100. ③대판 
1996.5.31. 95다33238. ④대판 1989.12.26. 88다카10128. ⑤대판 2009.1.15. 2007
다17123,17130.

【문41】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보험계
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중요한 사항의 고지는 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 하여야 한다.
③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④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
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⑤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일반적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②
<해설>①상법 제651조(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②대판 2012.8.23. 2010다78135(보험계약성립시 까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상법 제651조. ④대판 2014.3.13. 2013다91405. ⑤대판 2001.2.13. 99다
13737.

【문42】상법상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되는 사항은?
①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일부 주주에게만 구두
로 소집통지하여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②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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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찬성으
로 결의가 있었으나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지만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 형식을 갖추고 소집권한 있는 자가 소집한 경우
⑤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바 없는 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정답>①
<해설>①대판 2010.6.24. 2010다13541‧대판 1973.6.29. 72다2611(주주총회결의는 소
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②상법 제376조(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
한 때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80조(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무효확
인의 소). ③대판 1981.7.28. 80다2745‧2746(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의 사유). 
④대판 2014.11.27. 2011다41420(결의취소의 사유). ⑤대판 1995.11.7. 94다24794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의 사유).

【문43】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
이 적용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
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②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
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
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
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될 따름이다.
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
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정답>④
<해설>①대판 2014.4.10. 2013다68207. ②대판 2018.4.12. 2016다39897. ③대판 
2007.5.31. 2006다63150. ④대판 1979.11.13. 79다1453(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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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대상인 이자채권도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도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
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⑤대판 2017.7.18. 2017다
207499.

【문4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
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
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업무 내용에 포함되
어야 한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
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
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③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
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되므로,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 역시 상행위에 해당하여 위 대표이
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
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

<정답>④
<해설>①대판 1999.5.28. 98다34515. ②대판 2014.6.12. 20011다76105. ③상법 제
48조. ④대판 2012.7.26. 2011다43594(회사 설립을 위하여 개인이 한 행위는 그것이 
설립 중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어 장래 설립될 회사에 효력이 미쳐 회사의 보조적 상
행위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
인의 상행위가 되어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개인이 한 위 차
용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⑤대판 2014.7.24. 2013다214871.

【문45】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가 있다.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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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하려면,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
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
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
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위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
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③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회사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뿐만 아
니라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④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
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를 말하고 중대
한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⑤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
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③
<해설>①대판 2000.9.8. 99다58471. ②대판 2000.3.23. 99다67529(교부시설). ③대판 
2008.7.10. 2007다14193(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
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그 주식
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
고 할 수는 없다). ④대판 2000.9.8. 99다58471. ⑤대판 1995.5.23. 94다36421.

【문46】상사매매 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
인은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한다.
②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69
조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
에도 적용된다.
③ 상법 제69조는 유상계약 일반에 타당한 규정이므로 상인 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
의 임대차계약에도 준용된다.
④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6월 내에 



- 27 -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
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정답>⑤
<해설>①상법 제69조 제1항(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대판 
2015.06.24. 2013다522[상69①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
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으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대판 1995.7.14. 94다
38342(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것과 달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
상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준용될 수 없다). ④대판 1999.1.29. 
98다1584(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
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대판 1999.01.29. 98다1584.

【문47】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
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
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누구에게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
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
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
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주주권행사의 위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
므로 주주권행사의 위임은 포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포
괄적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고 하여 
그 위임된 주주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
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
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
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상법 제3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위임장을 일컫는 것
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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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의 자격 유무를 일률적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을 증명하더라도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있다.

<정답>⑤
<해설>①대판 2017.8.18. 2015다5569. ②상법 제467조의2 제2항. ③대판 1969.7.8. 
69다688. ④상법 제363조 제4항. ⑤대판 2009.4.23. 2005다22701,22718(회사가 위
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을 보
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일 뿐,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하
였다 하더라도 주주 또는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 내지 위임의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없다).

【문48】상법상 상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하다. 
②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서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
간이 개시된 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지만, 그 상해
를 입은 시기가 출생 전이라면 이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
의 출산은 태아인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
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약관이나 개별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
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다.
⑤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
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정답>②
<해설>①상법 제739조(생명보험에서 금지하고 있는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②대판 2019.3.28. 2016다211224(계약자유의 원칙
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
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③대판 2019.3.28. 
2016다211224. ④대판 2019.3.28. 2016다211224. ⑤상법 제729조.

【문49】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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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②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
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위 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 없다.
③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이사의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이다.
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
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퇴임
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
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
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
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③
<해설>①대판 2006.11.23. 2004다49570. ②대판 2016.1.28. 2014다11888. ③대판 
2004.12.10. 2004다25123(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이사의 보수에 포함
된다). ④상법 제382조 제1항(이사의 선임_보통결의)‧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_특별
결의). ⑤대판 2005.3.8. 2004마800.

【문50】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
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
인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거래는 여전히 무효이다.
③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
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⑤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대리인이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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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것은 주주의 당초 수권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⑤
<해설>①대판 2009.3.26. 2007도8195. ②대판 2007.5.10. 2005다4284. ③상법 제
340조 제1항. ④대판 2010.3.11. 2007다51505. ⑤대판 2009.4.23. 2005다
22701,22718(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
할 수 있다). 


